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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차, 시장방침 101호)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단위:  명)

계 1차 (’12.5.1) 2차 (’13.1.1)

계 1,369 1,133 236

본 청 사 업 소 484 325 159

투 자 출 연 기 관 885 808 77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명 단계적 정규직화(2차, 시장방침 376호)

   단계 시기 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

   1단계로 우선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1차 청소업무 직접고용
(’13~’14)

정규직화
(’15.1.1)

  2차 시설경비 직접고용
(’14~’15)

정규직화
(’16.1.1)

  3차 기타업무 직접고용
(’15~’16)

정규직화
(’17.1.1)

2013 2014 2015 2016 2017

   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314명 직접고용 완료(12월 기준)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설립(4월, 6월)으로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

                            2222000011113333 2222000011117777

’13 ’14 ’15 ~ ’16

청소업무 3,314명 (완료) 903명

 ((((시시시시설설설설 경경경경비비비비,,,,    기기기기타타타타업업업업무무무무))))            1111,,,,777733333333명명명명

진진진진행행행행률률률률 0000%%%%                                                                                                                                                             55555555....7777%%%% 111100000000%%%%

   전환과정의 자발적 이직 퇴직, 업무재분석 등으로 전환(예정)인원 일부변동(6,231명  5,9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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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2차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14년부터 전환이 예정인 시설 경비 등 

근로자에 대한 세부전환계획임

요 약

  전환방법:  우선 직접고용 후 공무직 전환

   - 업체와 계약종료시점에 기관별 직접고용, 기존 근무인원 고용승계 

  임금설정:  기관·업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직무급 설계

   - 업체이윤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개선하되 기관·업무 특성을 고려 임금조정

   - 성과급 도입을 통한 업무보상강화로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효율성 제고

  정년설정:  업무특성별로 정년을 차등적용

   - 법제도적 정년인 60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비·주차관리 등 고령자 

적합업무는 준공무직 방식으로 65세 정년으로 운영

   인력관리:  전환시 한시적 준공무직 운영, 근무평가 철저

   - 직접고용 후 공무직 전환을 위한 심사선발 실시, 근무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1111 전환절차

    전전전전환환환환시시시시기기기기

            우우우우선선선선    기기기기간간간간제제제제로로로로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    후후후후,,,,     정정정정규규규규직직직직화화화화    시시시시점점점점    일일일일괄괄괄괄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

    - 부서 기관별로 업체와 계약종료 시점에 직접고용 실시

    - 다만, 직접고용 전환준비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와 사전협의 후 최대 3개월 이내 유예가능

구  분
전환시기

직접고용(준공무직) 정규직화(공무직)

1차(청소용역) ’13 ~ ’14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5.1.1

2차(시설경비) ’14 ~ ’15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6.1.1

3차(기타업무) ’15 ~ ’16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7.1.1

   자회사설립 기관(완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예정: 농수산식품공사) 직접고용시 정규직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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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전환환환환방방방방법법법법

            기기기기존존존존    근근근근무무무무인인인인원원원원은은은은    특특특특별별별별한한한한    사사사사유유유유가가가가    없없없없는는는는    한한한한    전전전전원원원원    고고고고용용용용승승승승계계계계

    - 기준일자(2차 대책 방침일:  ’12.12.7)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및  

반장 소장 등 관리 인력은 직접고용 전환시 심사선발

      심사선발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절차 기준에 따라 추진(채용공고 제외)

    - 향후 공무직 전환시는 공무직 전환심사 절차에 따름

            계계계계약약약약연연연연장장장장    또또또또는는는는    재재재재입입입입찰찰찰찰시시시시    재재재재직직직직    중중중중인인인인    근근근근로로로로자자자자    고고고고용용용용승승승승계계계계    철철철철저저저저

    - 용역 계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

2222 임 금

    임임임임금금금금체체체체계계계계(직무급: 성과급적 연봉제)

            현현현현재재재재    임임임임금금금금수수수수준준준준을을을을    직직직직무무무무급급급급으으으으로로로로    하하하하고고고고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을을을을    지지지지급급급급하하하하는는는는    연연연연봉봉봉봉제제제제

    - 직접고용에 따른 업무효율 제고 및 성실한 근로자 보상강화

    - 2차 대책에 따른 전환근로자는 직무급(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고고고고용용용용형형형형태태태태(준 공무직)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차차차차이이이이를를를를    두두두두지지지지    않않않않음음음음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기타

법정수당

직무급

법정수당

기본연봉 ÷ 1/12
기본연봉을 월정액으로 

나눠서 지급

조정연봉

성과급 평가에 따라 연1회 지급

법정수당 연장, 휴일, 야간 등

<현재>
  

- 임금의 투명성 제고

- 성과에 따른 보상강화

- 기관별 경영여건 고려

<변경>

- 기관별 용역업체에 따라 

임금수준, 구성항목 상이

- 임금 구성항목의 단순화

- 연봉제로 임금체계 통일

- 임금수준은 기관별 차등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간접고용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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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임임임금금금금구구구구성성성성    항항항항목목목목

            기기기기본본본본연연연연봉봉봉봉:     직직직직무무무무급급급급(현재 임금수준)++++ 조조조조정정정정연연연연봉봉봉봉

    - 기관 업무별 현재 임금수준을 직무급으로 하고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조정연봉을 가산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조정연봉  직무급직무급직무급직무급((((현재임금현재임금현재임금현재임금) ) ) ) × × × × <<<<기관기관기관기관업무별 업무별 업무별 업무별 임금인상률임금인상률임금인상률임금인상률(별첨 2)>>>>

  - 노동력 제공에 대한 적정보상(업체이윤의 근로자 환원)

  - 최초 전환시는 조정연봉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조정

            성성성성    과과과과    급급급급::::     업업업업무무무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보보보보상상상상강강강강화화화화로로로로    근근근근로로로로의의의의욕욕욕욕    고고고고취취취취

    - 경쟁유발 목적이 아닌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근로환경 조성

    - 최고 기본연봉의 5% 이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 1회 지급

    - 지급 기준일은 매해근무(1.1~ 12.31)에 대해 연말 평가를 통해 

연초에 지급하되, 직접고용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

      예) ’14.6월 직접고용한 경우, 1년이 지난 ’15.6월 이후 15년 말 평가에 따라 성과급 최초지급

성과평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공무직관리규정공무직관리규정공무직관리규정공무직관리규정’’’’에 에 에 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근무평가를 근무평가를 근무평가를 근무평가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바탕으로 바탕으로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지급지급지급지급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보통) B(미흡, 불량)
성과급의 비율 기본연봉의 5% 3% 1%
등급분포 비율 평가대상의 2할 7할 1할

   * 평가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은 ‘공무직관리규정 제15조’에 따름

            수수수수                    당당당당::::     기기기기관관관관특특특특성성성성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운운운운용용용용하하하하되되되되,,,,     무무무무분분분분별별별별한한한한    수수수수당당당당신신신신설설설설    지지지지양양양양

    - 기존 일률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정기 고정(상여)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하며, 특정인력에 대한 수당(직책·성과수당 등)은 미포함

    - 기관특성에 따라 특정수당 등을 연봉 내에 포함가능(내역 명문화)

      제수당의 책정과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따름

연봉외수당     전환에 전환에 전환에 전환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임금보전형 임금보전형 임금보전형 임금보전형 수당수당수당수당, , , , 법정수당법정수당법정수당법정수당((((야간야간야간야간, , , , 휴일휴일휴일휴일, , , , 연차 연차 연차 연차 등등등등)  )  )  )  

  - 기존 임금수준 저하방지 및 반장소장 등 임금보전을 위해 기관별 직책수당 등 책정

  - 업무특성에 따라 통상적 근무형태에 따른 야간휴일 등 초과근로를 연봉에 포함할 수 

있으나, 연봉계약시 내역을 명문화하고, 그 이상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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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임임임금금금금적적적적용용용용

            기기기기존존존존    임임임임금금금금수수수수준준준준보보보보다다다다    낮낮낮낮아아아아지지지지지지지지    않않않않도도도도록록록록    임임임임금금금금을을을을    적적적적용용용용

    -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최종 임금인상률이 총지급액 

(성과급 3%기준)을 기준으로 10%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

    - 기존 용역도급액 내에서 추가소요 예산 없이 직접고용 추진

         청청청청소소소소    정정정정규규규규직직직직화화화화시시시시점점점점(’15.1.1)    이이이이후후후후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    전전전전환환환환인인인인원원원원    전전전전체체체체로로로로    확확확확대대대대

    ’’’’1111 4444년년년년    청청청청소소소소업업업업무무무무    임임임임금금금금

  - 청소업무의 임금은 (별첨3)의 직무급테이블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 청소(성과급 없는 직무급 운영중)도 공무직 전환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예정)

<성과급적 연봉의 적용례>

구분                                     사례
            설명

본본본본부부부부

경경경경비비비비    직직직직원원원원    AAAA

사사사사업업업업소소소소

시시시시설설설설(((( 기기기기계계계계기기기기사사사사))))     직직직직원원원원    BBBB

현재임금
(직무급)

현현현현재재재재    임임임임금금금금을을을을

직직직직무무무무급급급급으으으으로로로로    설설설설정정정정

(지난 3개월 평균임금)

연연연연봉봉봉봉    11117777,,,,666677776666,,,,000000000000원원원원

((((월월월월    1111,,,,444477773333,,,,000000000000원원원원))))

연연연연봉봉봉봉    22221111,,,,777755556666,,,,000000000000원원원원

((((월월월월    1111,,,,888811113333,,,,000000000000원원원원))))

기본
연봉

1
차
조
정

기기기기관관관관 업업업업무무무무별별별별

임임임임금금금금인인인인상상상상률률률률    적적적적용용용용

연 530,280원 

(17,676,000원 × 3%)

인상률: 가군(경비, 본부)

연봉 18,206,280원

(월 1,517,190원)

연 1,087,800원 

(21,756,000 × 5%)

인상률: 나군(시설, 사업소)

연봉 22,843,800원

(월 1,903,650원)

2
차
조
정

연연연연봉봉봉봉표표표표    적적적적용용용용

(근접한 월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삼음)

연 94,920원 

연봉 18,301,200원

(기준임금: 월 1,525,100원)

 연봉표적용: 경비 6등급

연 346,200원 

연봉 23,190,000원

(기준임금: 월 1,932,500원)

 연봉표적용: 시설(A) 3등급

성과급
기기기기본본본본연연연연봉봉봉봉의의의의    1111~~~~5555%%%%를를를를

평평평평가가가가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지지지지급급급급

연 915,060원 

(18,301,200 × 5%)

 ‘탁월’ 평가로 5% 적용시

연 231,900원 

(23,190,000 × 1%)

 ‘미흡’ 평가로 1% 적용시

전환 후
총지급액

기기기기본본본본연연연연봉봉봉봉++++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

(근무상황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

연연연연봉봉봉봉    11119999,,,,222211116666,,,,222266660000원원원원

((((월월월월    1111,,,,666600001111,,,,333355555555원원원원))))

    월월월월    11113333만만만만원원원원    인인인인상상상상((((8888....7777%%%%    ))))

연연연연봉봉봉봉    22223333,,,,444422221111,,,,999900000000원원원원

((((월월월월    1111,,,,999955551111,,,,888822225555원원원원))))

    월월월월    11114444만만만만원원원원    인인인인상상상상((((7777....7777%%%%    ))))        

    세전, 4대보험 근로자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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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정 년

    업업업업무무무무별별별별    정정정정년년년년

            직직직직영영영영으으으으로로로로    전전전전환환환환하하하하는는는는    업업업업무무무무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정정정정년년년년은은은은    법법법법 규규규규정정정정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66660000세세세세

    - 기관별 전직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관정년이 있는 경우 기관의 정년을 따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제35조)

            청청청청소소소소와와와와    같같같같은은은은    고고고고령령령령자자자자    적적적적합합합합업업업업무무무무(경비, 주차관리, 운전 등)는는는는    예예예예외외외외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정정정정년년년년이이이이후후후후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으으으으로로로로    고고고고용용용용형형형형태태태태를를를를    바바바바꾸꾸꾸꾸는는는는    방방방방식식식식으으으으로로로로    66665555세세세세까까까까지지지지    근근근근무무무무

      고령자 적합업무는 신규채용시 50세 이상을 고용하고, 정년이후 준공무직 재운용시에는 

본인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에 따라 대상자 선발

대상인원(명) 평균연령 근무상한 연령

시설 766 48

경비 509 51 65

주차관리 281 51 65

운전 59 61 65

안내 57 29

매수표 27 28

운영지원 15 63 65

취사 7 52 65

정화방역 6 34

동물관리 4 36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정정정년년년년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시시시시기기기기

    - 직접고용이후 공무직 전환시점(’16.1.1, ’17.1.1)부터 정년 적용

    - 공무직 전환시점까지는 정년적용을 유예해 연령에 관계없이 근무

    - 퇴직시점은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임(공무직과 동일)

< 본청본청본청본청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전환예정 전환예정 전환예정 전환예정 인원인원인원인원 >

 

계 청소업무 시설∙ 경비업무 기타업무

전환예정일 2015.1.1 2016.1.1 2017.1 .1

인 원

(공무직 정년 60세 이하)

691 269

(현 58세 이하)

347

(현 57세 이하)

75

(현 5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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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인력운용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    전전전전환환환환근근근근로로로로자자자자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된된된된    근근근근로로로로자자자자는는는는    정정정정규규규규직직직직화화화화    시시시시점점점점까까까까지지지지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운운운운용용용용

    - 직접고용하고 업무별 정규직(공무직) 전환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으로 운용

    - 단, 고령자 적합업무(정년 65세)는 기본정년 후 준공무직으로 재운용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1.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외주용역회사로부터 市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2.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이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단, 공무직 전환, 준공무직 재운용 등 고용형태 변경시 심사를 통해 계속근로 여부 결정)

3.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공무직관리규정 준용

            업업업업무무무무별별별별    정정정정규규규규직직직직화화화화    시시시시점점점점에에에에    일일일일괄괄괄괄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

    - 전환근로자는 준공무직 또는 공무직 형태로 운용되며 임금 및 복무 

등 기본적 근로여건은 차이가 없음

      관련규정(기간제,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일부 복무 등에 따른 차이는 발생

    복복복복무무무무관관관관리리리리

            휴휴휴휴일일일일    및및및및    결결결결근근근근처처처처리리리리

    - 근로자의 날(5.1)  및 당해 주간 근무일 만근시 주휴일은 유급이나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음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유급주휴수당 8시간)

    - 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감하여 지급

※ ※ ※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보수규정 제제제제21212121조조조조((((보수계산보수계산보수계산보수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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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연연차차차차휴휴휴휴가가가가

    -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관련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경우, 전환 첫해는 연가보상비 지급 불필요

      첫해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시점 연가보상비 정산시 공제

※ ※ ※ ※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관리규정 관리규정 관리규정 제제제제22222222조조조조((((연차 연차 연차 연차 유급휴가유급휴가유급휴가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특특특특별별별별휴휴휴휴가가가가,,,,     공공공공가가가가,,,,     병병병병가가가가

    - 특별휴가 및 병가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해 

적용하되, 준공무직의 공가는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적용

특별휴가 공가 병가

공무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따름

 휴가일수 30일 이상일 

때만 공휴일 포함

-공무, 병역에 따른 소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천재지변 등 출근이 불가한 때

연 60일 병가(30일 유급)

준공무직 경조사기간은 휴무일 포함 상동 30일 이내 병가(무급)

            퇴퇴퇴퇴직직직직금금금금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 고용형태(준공무직, 공무직) 변경시 관련 제규정에 따라 각각 정산

<청소업무 퇴직금 지급례>

구    분 ’13~ ’14(예시) ’15~ ’16 ’17~ ’21

고용형태
준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시기                                                                                 

     자회사 정규직 채용인원은 자체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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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근근근무무무무평평평평가가가가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근근근근무무무무평평평평가가가가    철철철철저저저저(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 근무평가는 성과급의 책정, 공무직 전환심사에 활용되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 ※ ※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관리규정 관리규정 관리규정 관리규정 제제제제15151515조조조조((((근무성적 근무성적 근무성적 근무성적 평가평가평가평가))))

④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점 ~ 100점) : 2할

2. 우수(81점 ~ 90점) : 4할

3. 보통(71점 ~ 80점) : 3할

4. 미흡(61점 ~ 70점) : 0.5할

5. 불량(60점 이하)    : 0.5할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

            업업업업무무무무별별별별    정정정정규규규규직직직직화화화화(공무직 일괄 전환)    시시시시점점점점    전전전전    심심심심사사사사선선선선발발발발    실실실실시시시시

    - 전환대상 평가 및 전환절차는 ‘1차 비정규직 대책’(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준해 추진

    -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필요최소한의 평가(네거티브 방식)

      공무직 전환시점(청소 ’15.1.1, 시설 경비 ’16.1.1, 기타 ’17.1.1)

    신신신신규규규규채채채채용용용용

            업업업업무무무무별별별별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시시시시점점점점까까까까지지지지는는는는    한한한한시시시시적적적적으으으으로로로로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으으으으로로로로    채채채채용용용용

    - 기간제관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하나 공무직 전환대상 근로자이므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절차 진행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시시시시점점점점    이이이이후후후후    신신신신규규규규채채채채용용용용시시시시는는는는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으으으으로로로로    채채채채용용용용

    - 고령자적합업무(정년 65세)는 신규채용시 50세 이상을 고용

※※※※    투자출연기관의 투자출연기관의 투자출연기관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경우경우경우, , , ,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직접고용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인력관리인력관리인력관리인력관리운용은 운용은 운용은 운용은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기존기존기존기존    

조직 조직 조직 조직 내 내 내 내 근로자와 근로자와 근로자와 근로자와 융화를 융화를 융화를 융화를 고려해 고려해 고려해 고려해 본 본 본 본 방침을 방침을 방침을 방침을 준용하되 준용하되 준용하되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근로여건을 근로여건을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저하시키지 저하시키지 저하시키지 

않는 않는 않는 않는 선에서 선에서 선에서 선에서 기관의 기관의 기관의 기관의 자체규정을 자체규정을 자체규정을 자체규정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적용할 적용할 적용할 적용할 수 수 수 수 있음있음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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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협조사항

    공공공공통통통통사사사사항항항항

            부부부부서서서서····기기기기관관관관별별별별    자자자자체체체체    전전전전환환환환계계계계획획획획수수수수립립립립    및및및및    전전전전후후후후    조조조조치치치치    철철철철저저저저

    1 .  준공무직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예산담당관)

    2 .  직접고용 또는 공무직 전환시 공정성 제고방안 협의(감사담당관)

    3 .  직접고용 전환 후 신분증 발급요청(인사과)

    4 .  부서·기관별 전환계획 및 전환결과의 통보(일자리정책과)

       (별첨5) 결과보고 양식 활용

            인인인인사사사사담담담담당당당당부부부부서서서서에에에에서서서서    책책책책임임임임있있있있게게게게    관관관관리리리리

    - 직접고용해 준공무직운영부터 인사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관리

            전전전전환환환환예예예예정정정정업업업업무무무무의의의의    계계계계약약약약연연연연장장장장    조조조조치치치치

    - 시설 경비 ’14.3월 전 계약종료시 3개월 내 연장(일자리정책과 통보)

    - 계약연장 또는 재입찰시 재직 중인 근로자 고용승계 철저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    전전전전환환환환,,,,     신신신신규규규규채채채채용용용용    등등등등에에에에    공공공공정정정정한한한한    업업업업무무무무처처처처리리리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부정 불공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

            전전전전환환환환(예정, 완료)근근근근로로로로자자자자    근근근근무무무무환환환환경경경경    개개개개선선선선

    -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등)개선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부부부부서서서서기기기기관관관관별별별별    사사사사항항항항

            정정정정규규규규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채채채채용용용용,,,,     심심심심사사사사절절절절차차차차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감감감감사사사사(감사담당관)    

    - 기관별 직접고용, 공무직 전환심사시 감사담당관 현장 점검 및 입회

         외외외외주주주주용용용용역역역역업업업업무무무무의의의의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예예예예산산산산전전전전용용용용    협협협협조조조조(예산담당관)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관관관관리리리리규규규규정정정정    정정정정비비비비    및및및및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준준준준비비비비(조직담당관)

    - 직접고용 후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및 정원확보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차, 2차 비정규직 대책 및 제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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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직직직직접접접접고고고고용용용용    전전전전환환환환추추추추진진진진    근근근근로로로로자자자자    현현현현황황황황((((11112222월월월월))))

　 계 청소 시설 경비

기타

소
계

주
차

안
내

운
전

매
수
표

동
물
관
리

운
영
지
원

취
사

정
화
방
역

총총총총    계계계계 5555 ,,,, 999955550000 4444 ,,,, 222211117777 777766667777 555500007777 444455559999 2222 8888 1111 5555 8888 6666 0000 2222 7777 4444 1111 5555 8888 6666

본
청

직
속
기
관

시민봉사담당관 12 5 3 4 　 　 　 　 　 　 　 　 　

민방위담당관 5 3 2 　 　 　 　 　 　 　 　 　 　

행정국 총무과 165 115 50 　 　 　 　 　 　 　 　 　 　

도로시설과 51 　 　 　 51 　 　 51 　 　 　 　 　

역사도심관리과 7 4 　 3 　 　 　 　 　 　 　 　 　

소방재난본부 144 72 61 10 1 1 　 　 　 　 　 　 　

시의회사무처 14 14 　 　 　 　 　 　 　 　 　 　 　

시립대학교 101 64 20 17 　 　 　 　 　 　 　 　 　

인재개발원 9 9 　 　 　 　 　 　 　 　 　 　 　

보건환경연구원 19 8 11 　 　 　 　 　 　 　 　 　 　

농업기술센터 1 1 　 　 　 　 　 　 　 　 　 　 　

소소소소계계계계 555522228888 222299995555 111144447777 33334444 55552222 1111 5555 1111

사
업
소

상수도사업본부 132 86 26 20 　 　 　 　 　 　 　 　 　

한강사업본부 10 3 4 3 　 　 　 　 　 　 　 　 　

공무원수련원 17 11 4 2 　 　 　 　 　 　 　 　 　

데이터센터 12 5 3 4 　 　 　 　 　 　 　 　 　

어린이병원 28 16 7 5 　 　 　 　 　 　 　 　 　

은평병원 29 13 7 9 　 　 　 　 　 　 　 　 　

서북병원 35 16 10 9 　 　 　 　 　 　 　 　 　

아동복지센터 8 3 2 3 　 　 　 　 　 　 　 　 　

서울역사박물관 59 19 12 21 7 　 7 　 　 　 　 　 　

청계역사박물관 22 5 6 5 6 　 6 　 　 　 　 　 　

한양도성연구소 28 6 7 8 7 　 7 　 　 　 　 　 　

한성백제박물관 48 12 13 23 　 　 　 　 　 　 　 　 　

서울도서관 14 　 　 　 14 　 1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 　 　 　 26 26 　 　 　 　 　 　 　

시립미술관 46 17 10 19 　 　 　 　 　 　 　 　 　

서울대공원 173 53 73 16 31 　 　 　 27 4 　 　 　

교통방송 18 6 6 　 6 　 　 6 　 　 　 　 　

품질시험소 5 2 　 3 　 　 　 　 　 　 　 　 　

도로사업소(6개) 24 12 　 12 　 　 　 　 　 　 　 　 　

중랑물재생센터 6 2 　 4 　 　 　 　 　 　 　 　 　

소소소소계계계계 777744440000 222288887777 111199990000 111166666666 99997777 2222 6666 3333 4444 6666 2222 7777 4444

투
자
출
연
기
관

서울메트로 1,629 1,469 120 40 　 　 　 　 　 　 　 　 　

도시철도공사 1,658 1,658 　 　 　 　 　 　 　 　 　 　 　

서울시설공단 519 216 106 171 26 13 4 　 　 　 9 　 　

농수산식품공사 408 93 62 8 245 227 1　 3 　 　 　 8 6

SH공사 38 22 10 6 　 　 　 　 　 　 　 　 　

서울의료원 131 63 35 15 18 　 18 　 　 　 　 　 　

서울연구원 15 9 2 3 1 　 1 　 　 　 　 　 　

산업통상진흥원 47 21 15 11 　 　 　 　 　 　 　 　 　

신용보증재단 32 14 8 5 5 3 　 　 　 　 2 　 　

세종문화회관 139 47 49 36 7 7 　 　 　 　 　 　 　

여성가족재단 39 10 18 4 7 3 　 　 　 　 4 　 　

서울복지재단 2 2 　 　 　 　 　 　 　 　 　 　 　

서울문화재단 11 5 2 4 　 　 　 　 　 　 　 　 　

시립교향악단 2 2 　 　 　 　 　 　 　 　 　 　 　

서울디자인재단 12 4 3 4 1 1 　 　 　 　 　 　 　

소소소소계계계계 4444 ,,,, 666688882222 3333 ,,,, 666633335555 444433330000 333300007777 333311110000 2222 5555 4444 2222 4444 3333 1111 5555 8888 6666

 전환과정의 자발적 이직 퇴직, 업무재분석 등으로 전환(예정)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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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기기기기관관관관 업업업업무무무무별별별별    임임임임금금금금인인인인상상상상률률률률((((1111~~~~ 5555%%%%))))

노동가치에 따른 적정한 임금수준 보장(기관별 임금수준 수렴)

이윤율, 직무내용, 직영 후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동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기관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상향

         직원(사원)급에 대해서는 각 군별 최고인상률(3%, 5%)을 적용하고 반장 소장 

등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

‘‘‘‘가가가가군군군군’’’’

(((( 1111 ~~~~ 3333 %%%% ))))

‘‘‘‘나나나나군군군군’’’’

(((( 3333 ~~~~ 5555 %%%% ))))

(((( 1111 직직직직군군군군))))

시설
정화방역
사육관리

시민봉사담당관, 행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수련원, 데이터센터, 은평병원, 
서북병원, 아동복지센터,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도로사업소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민방위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시립대학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청계천문화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대공원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 2222 직직직직군군군군))))

경비
운영지원

소방재난본부

공무원수련원, 데이터센터, 은평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시민봉사담당관, 시립대학교, 역사도심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아동복지센터, 청계천문화관, 
한양도성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미술관, 
품질시험소, 도로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 3333 직직직직군군군군))))

운전 
주차관리 

취사

소방재난본부

농수산식품공사, 세종문화회관, 

도로시설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교통방송

서울시설공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 4444 직직직직군군군군))))

안내
매수표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문화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주) 직군은 업무의 대체가능성과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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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임임임임금금금금테테테테이이이이블블블블((((연연연연봉봉봉봉적적적적용용용용표표표표,,,,     ’’’’11114444년년년년    청청청청소소소소직직직직무무무무급급급급))))

연연연연봉봉봉봉적적적적용용용용테테테테이이이이블블블블(단위: 원)

 구분
직무등급

시설(A) 시설(B) 경비
운전

주차관리

안내

매수표
기타

(취사, 운영지원 등)

1 2,141,700 3,045,800 2,025,100 1,936,100 2,039,200 1,789,000

2 2,037,100 2,947,400 1,925,100 1,848,100 1,946,500 1,722,700

3 1,932,500 2,848,900 1,825,100 1,760,100 1,853,800 1,656,400

4 1,827,900 2,750,400 1,725,100 1,672,100 1,761,200 1,590,200

5 1,723,300 2,652,000 1,625,100 1,584,100 1,668,500 1,523,900

6 1,618,700 2,553,500 1,525,100 1,496,100 1,575,800 1,457,700

7 1,514,100 2,455,000 1,425,100 1,408,100 1,483,100 1,391,400

8 1,409,500 2,356,600 1,325,100 1,320,100 1,390,422 1,325,100

9 1,304,900 2,258,100 1,225,100 1,232,100 1,297,722 1,258,900

10 1,200,300 2,159,600 1,125,100 - - 1,192,600

    주) 건축물유지관리비(시설) 표준단가 및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적용(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1114444년년년년    청청청청소소소소직직직직무무무무급급급급(단위: 원)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제수당별도

1년차 1,304,000 60,000 100,000 100,000 　

2년차 　 62,000 100,000 100,000 　

        ’’’’11115555....1111....1111일일일일    청청청청소소소소업업업업무무무무    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시시시시점점점점    성성성성과과과과급급급급적적적적    연연연연봉봉봉봉제제제제    적적적적용용용용((((예예예예정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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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준공무직 준공무직 준공무직 준공무직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표준안표준안표준안표준안))))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기관의 장을 “서울시”라 하고, 준공무직 근로자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

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준공무직>

1.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외주용역회사로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2.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이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단, 공무직 전환, 준공무직 재운용 등 고용형태 변경시 심사를 통해 계속근로 여부 결정)

3.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공무직관리규정 준용

    제제제제1111 조조조조(((( 계계계계약약약약당당당당사사사사자자자자))))

  (서울시)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제제제2222 조조조조(((( 담담담담당당당당업업업업무무무무    및및및및    성성성성실실실실의의의의무무무무))))     ““““근근근근로로로로자자자자””””는는는는    계약기간동안 업무(정년 00세)에 종사하며, “서울시”

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제제제3333 조조조조(((( 계계계계약약약약기기기기간간간간))))     20   년  월   일 ~ 20 14 년 12 월 31 일 (    개월 간)

   “서울시”와 “근로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 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제제제4444 조조조조(((( 주주주주당당당당    근근근근무무무무시시시시간간간간))))      주      시간

   1. 일근로시간: 00:00 ~ 00:00   2. 휴게시간: 00:00 ~ 00:00

    제제제제5555 조조조조(((( 보보보보수수수수지지지지급급급급액액액액    및및및및    보보보보수수수수지지지지급급급급방방방방법법법법))))

   총계약 연봉금액:                    원(12등분하여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

     구성내역) 1. 기본연봉:                원 (*기본연봉은 00수당을 포함)      

               2. 수    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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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장근로(월, 주, 일 _____시간):               원(*산출내역:             )

               4. 휴일근로(월, 주, 일 _____시간):               원(*산출내역:             )

    급여지급일은 매월 (00)일로 월 (           )을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결근시는 해당 일분을 일할 계산해 감함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연봉에 미포함)

    제제제제6666 조조조조(((( 근근근근무무무무실실실실적적적적평평평평가가가가))))  “서울시”는 계약서 제2조에 따른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공무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공무직 전환에 따른 심사선발 등에 활용

    제제제제7777조조조조(((( 연연연연봉봉봉봉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동동동동의의의의    및및및및    서서서서약약약약))))

   1. “근로자”는 서울시에서 정한 연봉제에 대하여 평가방식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봉제의 

적용을 받기로 한다.

   2. “근로자”는 상기 연봉에 동의하며 계약에 관한 비밀을 외부에는 물론 근로자 상호간에도 누설하

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

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한다.

    제제제제8888 조조조조((((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  “서울시”는 “근로자”가 계약서 제6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판정

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제제제9999 조조조조((((권권권권리리리리의의의의    승승승승계계계계))))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서울

시”가 승계한다.

    제제제제11110000조조조조((((해해해해석석석석))))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 “근로자”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제제제11111111조조조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울시”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시”   사업소장  (인)    

   “근로자”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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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결결결결과과과과    보보보보고고고고

                                                                                                                                                                                            기기기기관관관관((((부부부부서서서서))))명명명명    ::::     

준준준준공공공공무무무무직직직직    전전전전환환환환    결결결결과과과과    총총총총괄괄괄괄표표표표

     시설 대상인원 명 중 명 전환, 전환제외 명(사유:         )

(단위: 명, 만원)

인 원 전환일 용역비(예산) 인건비총액(전환 후) 비고

시설

경비

..

세세세세부부부부내내내내역역역역((((명명명명단단단단))))

(단위: 만원)

업무구분 이 름 연령(만) 성 별
자격사항

(자격증 등)

임금 비고

(반장, 소장)기존 전환 후

시설

경비

..


